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 4.>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권역별
로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기술인력
  가. 인원: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

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

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

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실험실·제도실: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

자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된다)

  라. 교육용 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1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3종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스프링클러모형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
소화설비 계통도 1
소화기 시뮬레이터 1
소화기 충전장치 1
방출포량 시험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수압기 20kgf/㎠ 1
할론 농도 측정기 1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 1
전류전압 측정기 1
검량계 200kgf 1
풍압풍속계(기압측정이 가능한 것) 1～10㎜Hg 1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1
음량계 1
초시계 1
방수압력측정기 1
봉인렌치 1
포채집기 1
전기절연저항 시험기(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 DC 500V 1
연기감지기 시험기 1


